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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 사 항

1. 피고는 

  가.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, 피고의 뉴스1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별지 

5-1 및 별지 5-2 각 기사의 본문 마지막에 이어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도문을 

위 각 대상기사 본문과 동일한 활자체 및 활자크기로 게재하여, 위 각 대상기사

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되어 나타나도록 하고,

  나. 전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 날부터 

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.

2.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3.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 

청구의 표시

청 구 취 지

1. 원고 이혁진에게, 

가. 피고(주식회사 뉴스1, 이하 같다)는 6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

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 

나. 피고는 공동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,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, 주식회사 가로세

로연구소(이하, 통틀어 ‘공동피고들’이라 한다)와 공동하여 154,111,533원 원 및 이에 

대하여 2023. 4. 26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

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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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20.

재판장      판사 문광섭

판사 최성보

판사 이준현

 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

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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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1

보 도 문

(조정)

[알려드립니다]

위 기사와 관련하여 이혁진은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자신이 대표이사에서 

물러난 이후 발생한 것이고 오히려 자신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문제제기를 하

는 등 펀드 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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